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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결 제2008-48-258호

사 건 명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개인정보 유용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사건번호 200810개정016

피 심 인 에스케이텔레콤(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가 11번지

대표이사 정 만 원

주     문

1. 피심인은 과태료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가. 금    액 : 50,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과태료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및 체신관서

2. 피심인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체결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하고,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지

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

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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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 말 기준 피심인의 서비스 총 가입자 수는 약 21,968천명이며, 
총 매출액은 114,610억원이다.

< 연도별 서비스 가입자 수 및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9월

가입자 수 19,530 20,271 21,968 22,876
매출액 101,610 106,700 114,610 86,680

 ※ 출 처 : 사업자 제출 자료

피심인은 영업본부의 지역본부에서 지역별 마케팅팀, 대리점, 판매점을 
관리하고 CV추진실에서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고객센터와 CRM센터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다.

※ CRM센터 운영업체 : 씨에스○○, 한국○&○○주식회사, ○○하이컴, 웰○○, ○○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엠○○, 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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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 절차 및 이용약관 규정 등

(1) 서비스 가입

피심인의 서비스 가입은 고객이 피심인의 대리점을 방문하여 본인 

실명확인(한국신용정보) 절차를 거쳐, 서비스 정보입력, 청구정보 등록 
등을 거친 후 서비스 개통 및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만 14세 미만 아동의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한 

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절차 >

고객정보조회

<고객정보>

→

서비스정보입력

<이동전화 가입>

→

청구정보 등록

<청구정보>

→

수납 및 개통

<미청구요금수납처리>
□고객정보등록

□본인 실명확인

  (한국신용정보)
□미성년자(법정대리인

등록 필수)
□복지할인 대상자 정보 

등록

□단말기할부신청 적격

확인(서울보증보험)
□타사미납확인(한국정

보통신산업협회)
□실사용자, 요금제, 부가

서비스 등 등록

□가입요청영업장 등록

□요금청구서에 대한

신규등록, 통합청구

등록

□청구서 발송주소, 자동

납부 정보 등 등록

□가입비, 보증금 수납

처리 시 이동전화

자동 개통됨

(2) 서비스 해지

피심인의 가입자가 피심인의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을 통해 이동전화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거나 타사로 번호 이동한 경우에는

가입자의 이용요금 정산 등의 절차가 완료된 후 6개월경과 시 개인

정보처리시스템에서 해당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해지고객 

DB로 이관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해당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조회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 피심인 이동전화서비스 해지 절차 >

해지서비스 정보조회

<서비스 해지>

→

해지요금조회

<서비스 해지>

→

요금정산 및 해지완료

<서비스 해지>
□해지할 서비스 정보를 조회

□해지 시 삭제되는 정보조회 

(멥버십, 장기할인 등)
□선처리업무 확인(단말기할부 

승계여부, Biz SMS 등)
□전자복권, 080대표번호 등

□해지요청 시점까지의 요금을

포함하여 수납금액 및 환불

금액 확인

□신청인정보 및 신청영업장 등록

□환불계좌등록(과납 등 발생시

자동 송금계좌 정보)

□요금 정산 시 자동으로 서비스

해지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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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정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회사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수집한 개인

정보를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가입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심인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2006. 1. 1이후)

제9조 (회사의 의무) ①~③ (생략)
 ⑤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위해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회

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

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행위사실

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및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피심인이 2006년 1월 ˜ 2008년 10월 기간 중 위탁업체인 CRM센터

(전국 8개 센터)에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TM을 실시한 총 13,909,290건에 
대하여 고객정보 활용을 위한 이용자의 동의 취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동의 없이 13,861건의 고객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하여 멜론, 
컬러링 등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TM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자에 대한 TM 발송 사례 >

 

고객명 이동전화
개인정보
동의여부

TM일자 TM구분 접촉영업점 캠페인명

김** 0103131**** N 20080926 OUT CRM센터(○○1) 버거킹&무제한 컬러링 판매

장** 0104705**** N 20081015 OUT CRM센터(○○2) 08_10_T_멜론_신규가입회원

임** 0105502**** N 20080708 OUT CRM센터(△△) 08_07_T_데이터퍼펙트_03차

박** 0109192**** N 20080926 OUT CRM센터(◎◎) 08_09_T_T타임요금제_02
정** 0103170**** N 20080703 OUT CRM센터(◎◎) 08_07_가상계좌 청구유형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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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 수신을 거부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해 

동의 철회일 이후 총 517건의 TM을 발송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개인정보 동의 철회자에 대한 TM 발송 사례 >

 

고객명 이동전화번호 개통일자 TM 기피일 TM일자 실행채널 캠페인명

조** 0105225**** 20021004 20040322 20060203 CRM센터(○○권2) 06_02_T_프리할리_2차

조** 0119189**** 20020807 20071212 20071213 (구)CRM센터(○주) 07_12_T_안심_01차

백** 0119607**** 20000224 20060807 20060808 CRM센터(○부) 06_08_삼삼_01차_과거3)

이** 0110326**** 20010110 20061213 20061214 CRM센터(부○) 06_12_T_TOP뮤직10  

최** 0107196**** 20030605 20050412 20060203 CRM센터(○○권2) 06_02_메시징81_2월3차
 

또한, 해지자의 개인정보 225건을 해지일 이후 TM업체에 제공하여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등의 TM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해지자에 대한 TM 실시 사례 >

 

고객명 이동전화번호 개통일자 해지일자 TM일자 실행채널 캠페인명

모** 0119286**** 20030217 20070609 20070614 CRM센터(부○)  07_06_T_프리할리_02차  

이** 0110393**** 20000127 20061104 20061114 (구)CRM센터(○○매) 06_11_TTL문자할인_02차(타임)

서** 0109086**** 20060225 20060818 20060821 CRM센터(구○2) 06_08_T_긴통화_06차_과거3

채** 0104001**** 20040426 20080403 20080411 (구)CRM센터(○주) 08_04_T_메시지프리미엄_01차

오** 0104763**** 20030602 20060807 20060907 CRM센터(구○1) 06_09_T_프리할리3

나. 이용자에 대한 고지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피심인이 2006년 1월 ˜ 2008년 10월 기간 중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한 실적이 있는 6,572개 업체에 대해 개인정보 취급위탁 

고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태동○○ 등 1,574개(‘06. 1월 ~ ’07. 8. 30 : 대리점 등 1,511개, ‘08. 8. 10 ~ 10. 24 : 태동○○ 

등 63개) 위탁업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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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등 40개 업체를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개인정보 취급방침상 개인정보 취급위탁 미고지 현황 >

미고지 기간 미고지 업체

‘07.11.13 ˜ 

’08. 5.31.

(25개 업체)
○○카드, 전은행/카드사, ○○보증보험, ○○결제원, Ks-○○, 드림○○,
KI○○, F○○, NI○○, K○○, K○, ○○텔레콤, LG○○, ○○텔레콤,
SK○○, 나○, 삼성○, K○○, 솔○, 세○, KT○○, ○○텔레콤, SK○○스,
○○라인, K○○ 

‘08. 6. 1 ˜ 

’08. 8. 9.

(15개 업체)
K○, ○○텔레콤, LG○○, ○○텔레콤, SK○○, 나○, 삼성○, K○○, 솔

○, 세○, KT○○, ○○텔레콤, SK○○스, ○○라인, K○○

다. 해지자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

피심인의 해지자 개인정보 파기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06. 1. 1. ˜ 2008년 10월 기간 중 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총 17,583,678건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과금 정산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된 380,196건의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 피심인의 해지자 미파기 현황 >

구 분 보존 건수(건) 해지자 미파기 건수(건)
 o 명의도용 관련 195,129 -
 o 고객 불만 미완료 128,178 77,283
 o 번호변경안내서비스 14,384 -
 o 미납 존재 6,903,639 -
 o 미납 해지고객의 수납이력 존재 9,679,583 -
   - 요금 미납 해지고객의 완납 이력 5,063,689 252,609
   -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납 4,615,894 50,090
 o 과납/선납 잔액 존재 657,573 -
 o 기타 5,192 -
 o 해지고객DB에서 5년 이상  경과 - 214

합계 17,583,678 380,196



- 7 -

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의무 위반

피심인이 2006년 1월 ˜ 2008년 10월 기간 중 위탁업체인 CRM센터

(전국 8개 센터)에 제공하여 TM을 실시한 총 13,909,290건에 대하여 

TM 수신 거부 등록 여부를 조사한 결과,

TM 수신을 거부한 고객에 대해 수신 거부일 이후 총 517건의 TM을 

발송하여, TM 거부 고객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 정보 수집

피심인의 2008년 10월 현재 14세 미만 아동(총 1,871,219명)에 대한 

서비스 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취득 여부를 조사한 결과,

  ※ 정보통신망법 제31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상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438건을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법정대리인 미동의 사례 >

고객명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가입대리점 법정대리인

임** 87**** 0102886**** 20070906 - D43428 정보 없음

안* 97**** 0105053**** 20071120 20080725 D14762 〃

정** 93**** 0103168**** 20060724 20070226 D13879 〃

차** 92**** 0109866**** 20060822 20071229 D43157 〃

양** 97**** 0107136**** 20060103 20070410 D14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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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성 판단

가.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및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피심인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탁

업체에 제공하여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등의 TM을 실시하게 한 행위, 
TM 거부 이용자에 대하여 수신 거부일 이후 재차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등의 TM을 발송한 행위,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위탁업체에 제공

하여 부가서비스 가입 유치 등의 TM을 실시하게 한 행위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급위탁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개
인정보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리

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⑤ (생략)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제출 등)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한 자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자로부터 사전에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

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으로서 舊 정보통신망법(2007. 1. 26. 법률

8289호로 개정前)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제1항 및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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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 舊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

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 舊 정보통신망법 제55조(자료제출 등) ①~③ (생략)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⑦ (생략)

 ※ 舊 정보통신망법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정을 알고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 6. (생략)

 ※ 정보통신망법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

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제출 등) ①~③ (생략)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

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⑦ (생략)

 ※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영

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 6. (생략)

또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피심인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 제9조를 위반한 것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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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심인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는 동 약관 조항은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그 역무별로 신고된 이용조건”에 해당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제1항제5호 역시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나

가입자 대비 위반비율이 0.06%로 비교적 낮은 점 등을 고려하여 전기

통신사업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제1항[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업정지(3개월 이하)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 피심인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2006.1.1 이후) 제9조(회사의 의무)
    5. 회사는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위해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의 

동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고객

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

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허가의 취소 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4. 생략

    5.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6. 생략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별표 1]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5조제1항 관련)

     5. 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사업

정지 3개월

나. 이용자에 대한 고지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피심인이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체를 미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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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 2007. 7. 26. 기간 중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체를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舊 정보통신망법(2007. 1. 26. 법률8289호로 
개정前) 제25조(개인정보수집 등의 위탁)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7. 7. 27. 이후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체를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

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의 취급위탁)제2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舊 정보통신망법 제25조(개인정보수집 등의 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타인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舊 정보통신망법 제55조(자료제출 등) ①~③ (생략)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⑦ (생략)

 ※ 舊 정보통신망법 제67조(과태료)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제25조제1항(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

여 위탁사실을 이용자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

    ③~⑥ (생략)

 ※ 정보통신망법 제2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

공받은 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이하 "
개인정보취급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알

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개정 2007.1.26>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

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취급위

탁에 따른 제1항의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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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제출 등)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

의없이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한 자

     6의2. 제25조제2항(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 

공개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자

    ③~⑥ (생략)

피심인이 2007. 7. 27. 이후 40개 업체를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미고지

한 행위는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제공받는 자의 법인명, 이용목적 등을 누락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①(생략)
    ②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2.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

칭),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7 (생략)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제출 등)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해지자의 개인정보 파기의무 위반

피심인이 해지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를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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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

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종료한 경우

     3. ~ 4. (생략)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제출 등) ①~③ (생략)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

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⑦ (생략)

 ※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8. (생략)
     9. 제29조 본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 (이하 생략)

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의무 위반

피심인이 TM 수신을 거부하여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철회한 이용자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 시의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의무를 규정하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이용자의 권리)

    ①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

의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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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제출 등) ①~③ (생략)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

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⑦ (생략)

 ※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0.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ㆍ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마.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아동 정보 수집

피심인이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

통신망법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통신망법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법 제64조(자료제출 등) ①~③ (생략)

    ④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하

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⑦ (생략)

 ※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1. 제31조 제1항(제6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

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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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피심인이 이용자에 대한 동의 또는 고지 없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행위, 
해지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 개인정보 활용 동의 철회 시의 
이용자 개인정보 파기 등 조치의무를 위반한 행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의 아동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1조

제1항 및 제76조제2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각 행위별로 각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보통신망법 제76조(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 5. (생략)

    6. 제25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

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한 자

    6의2. 제25조제2항(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

자에 공개하거나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29조 본문(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10. 제30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제30조제7항ㆍ제31조제3항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11. 제31조 제1항(제67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나. 정보통신망법상 시정명령

아울러,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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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체결과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도록 개선

②개인정보 취급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공지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

이때, 구체적인 이행방안, 이행완료 시기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

위원회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과태료 납부명령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제20조제1항에 의거 납부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방송

통신위원회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결  론

상기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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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8년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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